
                                                                                                                          

                                                                                                                           대학일상회복지원단 2022.02.10(목)

※ 코로나 19 검사는 PCR검사, RAT(신속항원검사)를 의미합니다. 검사 종류의 결정은 보건소 및 코로나19 검사 기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의 교내 동선 조사는 필요시 진행되며,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로부터 2일 전, 유증상인 경우 증상발생 2일 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반응인 경우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서울 ☎ 02-2220-1466~7, yars0205@hanyang.ac.kr) 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3판, 2022.01.03」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

리 안내 제4판, 2021.12.07」에 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본교 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오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구분 대상 등교(출근)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본인

확진자
코로나 19 검사(PCR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경우

생활치료센터/병원 

퇴소시 혹은 자가격리 해제시

*퇴소 및 격리해제 후 3 일간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교내 필수교육과정(수업, 시험)만 참여 권고

*유증상인 경우 병원진료 및 자가모니터링(자가진단키트 활용) 수행 

격리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재택치료자 동거인 등)

격리 해제 이후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확인)

관할 보건소에서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 해제 전 재검사를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기

-격리해제 후 3 일간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교내 필수교육과정(수업, 시험)만 참여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37.5℃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몸살), 두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등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해당)

보건소 및 코로나19 검사기관 

방문하여 코로나19검사 

결과 음성확인

*가능한 빨리 보건소 및 코로나 19검사기관에서 검사받기

-음성 확인 후 2일 이상 증상 지속 될 경우 병원 방문하여 진료 받기

감시 대상자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감시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

*감시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감시 기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교내 필수교육과정(수업, 시험)만 참여

mailto:yars0205@hanyang.ac.kr

